
- 1 -

지방자치단체 할구역 경계설정 

개선방안 연구

최종보고서

2008. 9. 

한국지방행정연구원



- 2 -

목 차

제1장 서 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4

1. 문제제기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4

2. 연구의 목적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4

3. 주요 연구내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4

4. 연구방법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5

제2장 문제점과 현황 분석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6

1. 자치단체의 구역획정 및 경계변경 관련 문제점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6

  가.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구역획정과 관련한 법규정 문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6

  나. 시도 및 시·군·구 폐치분합 및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관한 

      법규정 및 결정 절차의 문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7

2. 현황 분석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8

  가. 자치단체 관할구역의 경계조정 필요지역에 대한 현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8

  나. 매립지 관할구역 관련 주요 분쟁현황 및 분쟁예상 지역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
3. 정리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

제3장 선진국 사례 분석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1. 일본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  가. 자치단체 폐치분합 및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관한 

      법규정 및 결정 절차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
  나. 미소속 지역의 편입 및 구역결정 절차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  다.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구역획정 현행 법규정 및 결정 절차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

  라.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6

  마. 정리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7



- 3 -

2. 프랑스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8

  가. 기초자치단체의 경계변경 법규정 및 결정 절차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8

  나. 도자치단체의 경계변경 법규정 및 결정 절차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2

  다. 정리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3

3. 독일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5

  가. 시도 및 시·군·구 폐치분합 및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관한 

      법규정 및 결정 절차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5

  나.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구역획정 관련 현행 법규정과 결정 절차 ······· 27

4. 미국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7

  가. 미네소타 주정부 내 지방정부간 경계변경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7

  나. 플로리다 주정부 내 지방정부간 경계변경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8

  다. 미네소타 주정부 소속 미네아폴리스 시정부 내에서의 

     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법규정 및 결정 절차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8

5. 영국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9

제4장 행정안전부 개선(안)에 대한 검토의견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31

1. 시도 및 시·군·구 폐치분합 및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관한 법규정 

    및 결정 절차의 개선방향 검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31

  가. 행정안전부의 입법방향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31

  나. 연구진 검토의견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31

2.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구역획정과 관련하여 현행 법규정상 

   발생되는 문제의 개선방향 검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32

  가. 행정안전부의 입법방향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32

  나. 연구진 검토의견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33

참고자료 : 구역획정 및 경계변경 결정에 관한 관련법 비교 ····· 36



- 4 -

제1장 서 론

1. 문제제기

- 행법상 매립지 등 신규토지에 한 자치단체의 할구역에 한 법  규정상

의 획정 차가 없어 지 공부 등록과정에서 련 자치단체간 갈등이 빈번하게 

발생하고 있다.

- 뿐만 아니라, 자치단체간 할구역의 변경에 한 결정 차는 자치단체의 명

칭 결정과 함께 주민생활에 미치는 향이 지 하고, 련 지역의 심이 높은 

사안임에도 이에 해 실질 으로 검토할 수 있는 차나 기구가 법 으로 명

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.

- 따라서 매립지에 의한 신규토지의 분할, 주민 생활권 확 , 지역개발, 유수변경 

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경계 재조정이 필요하지만 지역이기주의, 해당 자치단

체의 주민 당사자간 이해 계 등으로 안정 인 조정이 미흡한 실정이다.

2. 연구의 목적

- 이에 경계변경과 련한 자치단체  지역주민 당사자 간 이해 계의 첨 한 

립 등으로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권을 조정하거나 일치시키거나, 는 변경하

거나 확  조정 하기 한 제도  운 차가 쉽지 않기 때문에, 

- 련되 법  규정의 보완과 함께 실질 인 검토 차와 분쟁해결  조정을 

한 련 기구의 운  등 자치단체의 할구역 경계변경  조정에 한 구체

인 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수 있는 련 법규정을 검토하여 제개정(안)을 마련

하는데 참고자료를 제안하고자 한다.

3. 주요 연구내용 

-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련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. 

- 특히, 신규토지와 매립지에 한 구역획정  기존경계의 재조정 등에 한 법

규정의 제개정 방향에 한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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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그리고 신규토지로서의 매립지 련 분쟁(갈등)의 해결 방안에 한 검토  

- 이러한 분쟁해결을 한 행정 차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.

4. 연구방법

- 본 연구는 먼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획정  경계변경 확인에 련된 

문제 들에 하여 검토하고, 이와 련한 황들에 하여 간략히 정리한다. 

- 특히, 자치단체간 주요 분쟁의 상이 되는 사안 에서 지방자치법상 미비된 

매립지 등 신규토지에 한 경계획정  변경에 한 쟁 들을 심으로 검토

하고자 한다. 그리고 황 분석을 하여 우리나라 자치단체간 분쟁 사례지역 

에서 일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 상황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.

- 이러한 쟁  사항을 심으로 일본, 랑스, 독일,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련 

경계변경  신규토지의 구역획정, 매립지의 경계획정 등에 한 실정법 규정

을 검토하여 재의 제도  획정 차와 분쟁해결 차 등을 정리하여 실증자료

로 제시하고자 한다.

- 끝으로 이러한 실증자료에 한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주

요 쟁 에 한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제안하는데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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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 문제점과 현황 분석

1. 자치단체의 구역획정 및 경계변경 관련 문제점

◀ 련규정 :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▶

  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 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

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·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, 시· 

군  자치구의 할구역 경계변경은 통령령으로 정한다.

가.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구역획정과 관련한 법규정 문제

○ 문제의 원인 : 3가지

- 재 매립지, 미등록 섬 등 신규토지 (발생)에 한 구역획정 차가 법 으로 

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의 소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다.

- 이에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서 "자치단체의 구역은 종 에 의한"다고 규정

한 사항 역시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다.

- 이와 함께 지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경우와 같이 "모든 토지를 

조사 측량하여 지 공부에 등록해야 하고"(지 법 제3조 제1항), "지 공부에 

등록하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 청(시군

구)이 결정하고 있다. 이 법에 따르면 다만 신청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결정"

(제3조 제2항)하도록 하여, 자치단체의 매립지와 같이 토지의 이동이 발생한 경

우 그 구역의 사업자가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지 공부에 등록함

으로써 사실상 확정하는 법  차를 따르고 있다.

- 이러한 3가지 련 근거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획정  변경결정에 한 문제

의 소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. 

○ 문제의 발생

- 지 까지의 자치단체간 매립지 경계 확인방식은 이러한 법  미비로 인하여 권

한쟁의 심 을 통해 매립지 등 공유수면의 경계를 확인하여 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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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현행 판례사례

- 그 결과 해상경계를 확인한 헌재 례(평택-당진(‘04.9), 양-순천(’06.8) 권한쟁

의)와 같이, 자치단체의 해상구역 획정에 있어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토 로 

행정 습선 등 “종 ”의 경계를 확인하는 수 에서 이를 근거로 구역을 구분하

여 획정한 바 있다.

※ 평택-당진간 권한쟁의는 제방에 한 지 공부 이 등록에 따른 분쟁 사례이

다.

○ 구역획정에 관한 법규정상 쟁점

- 매립지 등 신규토지와 미등록지에 한 할구역의 결정, 경계의 확인  변경

결정 등을 확정하기 한 법령규정이 미비되어 있다.

- 한 지방자치단체의 할구역 획정에 하여 지 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내

용에 따라서 시군구청장이 지 공부에 등록하게 되면 이 결과로 구역획정이 결

정되는 결과를 래하게 되어 자치단체간 갈등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

다.

- 즉, 이로 인하여 매립지, 미등록 섬, 해사채취 등과 련한 자치단체 간 할구

역 경계설정에 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장기화 되어 왔다.

나. 시도 및 시·군·구 폐치분합 및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관한 법규

정 및 결정 절차의 문제 

○ 문제의 원인 : 폐치분합에 대한 법규정 개정 필요

-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도  시·군·구의 폐치분합은 법률로 정하고, 

시군구 할 구역 경계변경은 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.

- 그러나 시도를 제외하고, 시군구 차원에서 련 기 자치단체간 이견이 없는 

자연작용, 택지·도로 개발, 경지정리 등에 따른 소규모의 경계 변경에 한 자

율 인 합의사항까지 이를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효율 이라는 견해가 

있다. 

- 를 들면, 최근 하천 흐름에 따른 지형변화(부산 강서-사상-북), 택지개발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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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목포-무안)에 따른 경계변경을 하여 통령령을 제정한 바 있다.

※ 외국사례 : 기 단체의 폐치분합·경계변경 련 일본과 독일의 입법례 :

- (일본) 시정 의 폐치분합과 경계변경은 계시정 의 신청에 따라 도도부 지

사(의회 의결)가 정하고, 총무 신에게 신고 

-  폐치분합은 도도부 지사가 하되, 미리 총무 신과 의·동의 필요

- (독일) 게마인데 구역변경은 게마인데간 합의에 따라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변

경(바덴-뷔르템베르크 주) 

- 게마인데 신설  강제 경계변경은 법률로 정하고 있다. 

2. 현황 분석

가. 자치단체 관할구역의 경계조정 필요지역에 대한 현황 

○ 시군구간 경계변경 조정을 제기한 지역

- 한 단지 내 아 트 건물이 2개 구로 양분된 경우나(성동구와 구 사이의 한진

타운, 성북구와 동 문구의 월곡시민아 트 등), 1개의 건물이 2개 구의 경계에 

치한 경우(동화빌딩) 등이 빈번하게 상존하고 있다. 이러한건물에 해서는 

자치구가 상호 편입을 주장하고 있고 한 건물주 등의 경우는 이를 반 하는 

상황이 발생한 경우이다.

- 부산시 안창마을의 경우에는(870세 ) 부산진구 범천2동과 동구 범일4동을 

심으로 2개의 구 경계가 양분되어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 

거주지를 선호하고 있다.

- 이외에도 주민생활권과 련된 지역은 충남 산군 부리면 방우리 일부와 북 

무주군 무주읍이 있고, 한 900여명의 주민의 생활권 불일치와 련된 구역으

로 순천시 황 면 일부와 구례군 구례읍 지역이 있다.

- 한 달서구 용산동  죽 동 일부와 서구 리동 구역은 주민 약 52,381명

(16,064세 )이 련되어 있는 바, 도로개설에 따른 경계조정이 이루어졌으나 

달서구청과 주민의 반 가 발생한 구역이기도 하다.

- 구 다운동 일부와 남구 무거동간 주민등록 인구는 없으나 태화강의 유수 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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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에 따라서 그리고 생태공원 조성지역으로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이다. 

○ 시도간 경계변경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지역

-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상 일치하지 않는 지역분할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

불편을 래하고 있는 지역들이 다수이다.

○ 사례

- 서 구 양재동 지역이나, 행정구역상 과천시로 되어 있는 경우

-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일부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간은 동일부락, 동일 생

활권이면서 노원마을을 심으로 시도간 경계가 양분

- 주민들의 생활권은 송 구 거여동, 마천동이나, 행정구역상 하남시로 되어있어 

경기도 하남시 학암동, 감이동(일부) 등이 불일치하여 주민불편을 래

- 국 으로 약 70여 지역들에서 분쟁사례가 발생하고 있다.

나. 매립지 관할구역 관련 주요 분쟁현황 및 분쟁예상 지역 

○ 시군구간 분쟁지역(일부)

- 인천 송도 신도시 매립지 : 

- 일부 공구는 매립 완료, 일부는 공사 이나 향후 할구역 설정과 련하여 

인천시 남동구, 연수구 등 계 자치구간 립･갈등이 상되는 지역이다.

- 서해안 새만  간척지 : 

- 공사가 진행 인 새만  간척지에 해 자치단체 할구역 설정 시 인  지자

체간(군산·김제·부안)분쟁이 상되는 지역이다.

- 인천 옹진-충남 태안간 해사채취 련 분쟁 : 

- 옹진군이 ‘04년 민원발생으로 해사채취 허가 지  태안군이 같은 해역에 해

사채취를 허가

- 옹진군이 헌법재 소에 권한쟁의 심 을 청구하 다('05.5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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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시도간 분쟁지역

- 부산신항 매립지에 련한 부산-경남간 분쟁 : 

- 부산신항 부지의 할권과 련하여 양 역자치단체가 각각 헌법재 소에 권

한쟁의 심 을 청구하 다('05.11 / '07.1).

3. 쟁점 정리

○ 행　 할구역　경계설정　 　조정에　 한　법규의　미비

－　 재　 지방자치법　 제４조　 이하의　 규정인　 자치단체의 할구역을 정하거

나 경계를 확인하는 법령규정에서　매립지 등 신규토지와 미등록지에 한　명

확한　법 　규정이　미비되어 있다.

－　이로　인하여　지지체의 할구역이 지 법에 따른 시장·군수·구청장장의 지

공부 등록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래하여 매립지, 미등록 섬, 해사채취 등

과 련하여 자치단체 간 할구역과 련한 분쟁이 발생하고　갈등 상황이 장

기화　되어　왔다．

－　 한　 자치단체간　 （해상경계　 설정을　 포함한）　 할구역　 경계조정에　

한　 분쟁해결을　 권한쟁의　 심 에　 의한　 분쟁 차에　 따르고 있기 때문에 　

이해　 당사자인　 자치단체의　 행정력　 낭비는　 물론，　 련　 주민들의　 생활

권　 　경제활동에도　지 한　부정 　 향을　미치고 있다.

○ 구역획정 련 갈등해결 방식에　 한　헌법재 　 차의　불필요

－　 자치단체의　 할행정구역을　 획정․확인하는　 행 는　 행정처분 　 성격의　

국가행정 권한에　귀속되므로　권한쟁의　 차는　불가하다고　할　것이나　

련법인　지방자치법상　 할구역에　 한　경계조정 결정　 　그　조정 차에　

한　규정이　미비로 인하여 복잡한 상황을 래하고 있는 실정이다.

－　이러한　문제 해결을 하여 일본, 랑스, 독일, 미국 등 지방자치 선진국에

서의 경계획정  변경에 한 련법의 근거와 그 내용을 검토하고 시사   

헌법재  차의 불필요 등의 실증  근거를 찿아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경계설

정  구역획정 법규정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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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장 선진국 사례 분석

1. 일본

가. 자치단체 폐치분합 및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관한 법규정 및 결정 

절차

1) 도도부현의 경계변경 법적 규정

- 일본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서 "도도부 의 폐지분합 는 경계변경을 하고

자 하는 때는 법률로 정한다"고 하 고, 재산처분에 해서는 계 지방자치단

체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2) 시정촌의 경계변경 법적 규정

- 일본 지방자치법 제7조에서 시정 의 폐치분합  경계변경에 한 일반 차를 

규정하고 있다. 그리고 이에 한 특별규정의 경우는 특별구의 폐치분합․경계

변경(지방자치법 제281조의4)  시정 합병특례법이 있다.

- 즉, 시정 의 폐치분합  경계변경의 경우는 자치권의 존 이라는 측면에서 

계 시정 의 신청에 의해서 도도부  지방의회의의결을 거쳐 도도부 지사가 

결정한다. 다만, 최종 으로 총무 신의 고시를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고 있다.

3) 시정촌의 폐치분합․경계변경의 일반절차 (일본 지방자치법 제7조)

① 계 시정 의 폐치분합 도는 경계변경의 신청

② 도도부 의회의 의결과 도도부 지사의 처분 : 

- 주민의 복리에 반하고 동시에 지방자치의 본지에도 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

는 때는 지사는 그 처분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도도부 의 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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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회부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된다. 왜냐하면 시정 의 폐치분합 는 경계변

경의 효력을 얻기 해서는 의회의 ‘의결’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. 한편, 시의 

폐치분합에 해서는 사 에 총무 신에게 의하고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아니

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③ 도도부 지사가 총무 신에 신고하고 지사의 처분 효력은 총무 신이 고시를 

한 후에 발생하게 된다.

④ 총무 신의 고시  계 행정기 에 한 통지의무로 효력이 발생한다.

- 시정 의 폐치분합 는 시정 의 경계변경을 결정하는 권한을 총무 신에게 

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 신은 도도부 지사의 처분을 변경할 수 없

다.

※ 경계획정시 주민다수의 의견이 결집되어도 이 결정이 지사의 결정을 취소할 

수 없다

- 시정 의 주민은 도도부 지사가 정한 시정 합병의 취소를 구하는 법률상의 

이익을 갖지 않는다( 례: 1995년 례집, 高裁 昭和30. 12. 2). 

- 이에 따르면 주민의 구체  이익의 침해가 없다는 을 이유로 하고 있으며 시

정 합병의 신청의 집행정지, 지를 구하는 소에 해서도 같다고 해석한 바 

있다.

4) 도도부현의 경계에 걸친 시정촌의 경계변경

- 일본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서는 도부 의 경계에 걸친 시정 의 경계의 변

경에 해서 규정하고 있는데, 이는 통상 인 시정 의 경계변경에 한 외

로 보인다.

나. 미소속 지역의 편입 및 구역결정 절차

- 일본 지방자치법 제7조의2에서는 종래 지방공공단체에 속하지 않았던  새롭게 

생긴 지역(미소속 지역 는 토지)을 도도부  는 시정 에 편입하는 경우의 

차를 규정하고 있다. 

- ① 지방자치법 제7조의2에 의해서 하는 경우, ② 별도로 법률를 제정해서 하는 

경우 등 두 가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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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의 사례 : 제7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내각이 결정한 사례 : 를 들면 青森
県  秋田県 먼바다에 존재하는 久六島를 내각이 青森県구역에 편입할 것을 

결정한 이 있다(昭和28년, 1952년 히사로쿠지역에 한 내각결의에 의한 구역

결정).

다.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구역획정 현행 법규정 및 결정 절차

1) 특별법 처리 사례 :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

- 지방제도의 변경에 따라서 시정 이 새롭게 탄생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특

별법으로 처리한 바 있다. 

- 를 들면 1943년의 동경도제의 실시에 수반하여 동경시가 폐지되고 八朗潟의 

매립에 수반하여 새로운 大潟村이 탄생하고 일단 일본의 시정권에서 이탈했던 

지역이 복귀함에 따라 당해 지역에 있는 시정 이 지방자치법상의 시정 으로

서 존속이 확인된 사례가 있다. 그러나 이런 사례들에서는 제7조에 따른 폐치

분합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서 조치된 바 있다. 

- 즉, 八朗潟는 당시의 지방자치법의 계규정으로는 조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

새롭게 “ 규모인 공유수면의 매립에 수반한 의 설치에 련된 지방자치법 

등의 특례에 한 법률(昭和39년 법률 106호)”을 제정해서 내각이 계 보통지

방공공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새로운 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다. 奄美群島에 

해서는 “奄美群島의 복귀에 수반한 법령의 용의 잠정조치에 한 법률(昭

和28년 법률287호)”, 笠原諸島에 해서는 “ 笠原諸島의 복귀에 수반한 법령

의 용의 잠정조치에 한 법률(昭和43년 법률83호)” 등의 사례가 그것이다.

2) 공유수면에만 관련된 시정촌의 경계결정에 관한 법규정 (지방자치법 제9

조의2)

○ 본 조항 규정내용

- 제9조의2(공유수면에만 련된 시정 의 경계의 결정)

- ① 공유수면에만 련된 시정 의 경계변경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

계시정 의 동의를 얻어서 도도부 지사가 당해 도도부 의 의회의 의결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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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쳐서 결정하고, 즉시 그 뜻을 총무 신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아니된다.

- ② 공유수면에만 련된 시정 의 경계변경으로 도도부 의 경계에 걸친 것은 

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가 있는 보통지방공공단체의 동의를 얻어서 

총무 신이 정한다.

- ③ 공유수면에만 련된 시정 의 경계에 해서 쟁론이 있는 때는 제9조제1항 

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도부 지사는 직권에 의해서 이것을 제251조의2

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회부하거나 는 당해 조정에 의해서 시정 의 경계가 

확정되지 않은 때 혹은 모든 계 시정 이 재정하는 것에 한 동의가 있는 

때는 이것을 재정할 수 있다.

- ④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에만 련된 시정 의 경계변경 

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에만 련된 시정 의 경계의 재정은 당해 

공유수면의 매립(간척을 포함한다)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앞 3개항의 규정에 불

구하고 공유수면의 매립에 한 법령에의하여 당해 매립의 공인가 는 통지

가 이루어질 때까지 할 수 있다.
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동의에 해서는 계가 있는 보통지방공공단체의 

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된다.

- ⑥ 제7조제6항 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 제2항의 경우에 제9조제3항, 제5항

부터 제8항까지 제9항 단  제10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것을 용한

다.

○ 본 조항 신설 이유

- 새로운 경계변경에 한 신속한 결정을 함이다. 

- 본 조항은 공유수면에만 련된 시정 의 경계변경  공유수면에만 련된 시

정 의 경계에 한 쟁론의 처리 차의 특례를 정한 규정으로 1961년 1월 개정

하여 추가하 다.

- 개정 이유는 시정 간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속에 한 의견일치가 어렵기 때문

에 공유수면 단계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계 시정 의 경계결정, 변경 는 확

정을 추진하기 한 조치 다.

- 공유수면 수역에 있어서 ‘종 ’의 경계가 비록 합리 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도 

그것을 매립해서 이용하면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사회의 일체성 유지, 그밖에 

행정상, 사회상의 필요에 기 해서 다른 에 기 해서 별개의 경계가 정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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져야 할 경우가 지 않기 때문에 ‘종 의 경계’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

로 규정하고 있다.

- 매립지 분쟁에 하여 사  해결장치로 활용하고자 함이었다.

- 본 조항은 많은 시정 에 걸친 공유수면의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매립

후의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매립지의 소속을 둘러싼 분쟁

을 사 에 해결하고자 비교  간이한 차로 공유수면에만 련된 시정 의 경

계를 정하도록 개정하여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규정이다.

3) 판례 

- 공유수면에만 련된 시정 의 경계 확정에 한 결례(和歌山地方裁判所,　

平成4（行ウ）1 , 平成7年3月1日)

○ 사건 개요

- 和歌山県海南 와 인근 有田 간에 和歌山마리나시티 주변의 매립지 경계에 

한 분쟁에 하여 이는 시정 의 공유수면상의 시정 의 경계를 확정하는 소

송으로 등거리선주의에 근거해서 경계를 확정한 례이다.

- 이 례는 도도부 지사에 의한 조정결정 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, 계 시정

은 법원에 시정  경계확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지방자치법 제9조 

제9항을 용하여 확정한 례이다.

4) (매립지를 포함한) 신규토지의 귀속 확인 

○ 법규정

- 일본 지방자치법 제9조의5(새롭게 생긴 토지의 확인)

- ① 시정 의 구역내에 새롭게 토지가 만들어진 때는 시정 장은 당해 시정 의 

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뜻을 확인하고 도도부 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아

니된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때는 도도부 지사는 즉시 이것을 고시

하지 않으면 아니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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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검토

- 신규토지는 매립지에 의한 새로운 육지 형성을 포함하는 경우에 하여, 본 조

항은 1961년 개정하여 추가된 조항으로 이 규정에 의해서 이 의 소속 미정지 

편입처분의 제도가 폐지되고 동법 제9조의2~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 

구역 내에 새롭게 토지가 만들어진 뜻을 확인하는 처분만으로 충분한 귀속 

차가 가능하도록 하 다.

라.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

- 분쟁  해결 차는 행정  수단과 사법  수단으로 구분하고, 행정  수단은 일

본 지방자치법 제25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분쟁처리 원회에 의한 조정, 

도도부 지사가 행하는 재정이 있다. 

○ 행정  수단

- 자치분쟁처리 원회의 조정 :

- 자치단체간 분쟁으로 당사자간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, 도도부 지사는 자치분

쟁처리 원에 의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나 이는 의무 인 사항이나 지사가 

재정을 한 필요  제조건도 아니다.

- 다만, 자치분쟁처리 원은 총무 신 는 도도부 지사가 3명을 임명하며 당사

자 원이 수락할 때 법 인 효력을 가지며 이에 한 조정안을 총무 신 는 

도도부 지사에게 합의가 되었음을 통지하여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.

- 도도부 지사에 의한 재정(직권처분) : 

- 도도부 지사가 직권으로 행하는 재정(처분, 공권  행 )은 계 시정 간의 

법률상 쟁송의 일종이기 때문에 객 이며 공정하게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

도록 하여야 한다.

○ 사법  수단

자치분쟁처리 원회에 의한 조정 는 도도부 지사에 의한 재정 등의 행정  수

단에 의한 해결이 성공하지 못하 거나 당하지 못하 다고 할 경우에는 법원

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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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정리

- 일본 지방자치법에서는 행정구역  경계변경에 해서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

고 있다. 

- 특히 공유수면의 매립지 경계에 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.

- 도도부 의 경계  구역변경은 정치행정과 사회경제에 한 향을 미치는 

사안이기 때문에 법률로 정하도록 하 다.

- 경계변경에 해서는 일본 행법상 계 시정 과 도도부  지방의회의 참가

를 수반한 국가사무로서 도도부 지사의 결정권은 국가기 으로서의 법  지

(자격)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법정수탁사무에 해당한다(일본 지방자

치법제7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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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프랑스 

○ 단일국가 체제 하에서의 국가( 앙정부)와 지방자치단체간 계성

- 단일국가의 주권성은 법  구조를 갖춘 국가만이 국가주권을 온 하게 행사할 

수 있으며,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행사하

는 행정주체로 행사할 수 있지만 국가로부터 완 하게 독립 인 존재일 수는 

없다. 

-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결정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성과 지방자치단체가 

행사하는 (법 ) 권한은 모두 국가의 법체계 내에서 행사되어야만 하기 때문이

다.

가. 기초자치단체의 경계변경 법규정 및 결정 절차

1) 기초자치단체간의 경계변경에 관한 결정 규정

○ 법규정과 원칙

- 기 자치단체의 경계설정에 하여 과거 토지 장의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해도 

국가의 표자인 임명도지사가 할지역에 한 재의 활용성과 주민의 이익

과 련한 편리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한다.

- 필요시 임명도지사는 문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최종 인 결정은 국가의 

임명도지시가 이를 결정한다.

- 이는 해상경계와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경계구역 설정에도 용된다.

- 한 이의를 제기하는 기 자치단체의 경우에 이 모든 행정결정에 한 분쟁은 

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며, 행정법원은 국가 도지사의 결정을 무효로 결할 

경우 행정법원에서 신하여 경계설정을 결정한다. 이때 행정법원도 필요한 경

우 문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○ 근거법 : 랑스 지방자치법 제L.2112-1조 경계의 설정

- 동일한 도 내에서의 기 자치단체간 련되는 경계설정에 있어서 분쟁은 국가

의 표인 도지사가 이를 결정한다. 

- 두 개 이상의 도가 련된 기 자치단체간 경계설정에 한 분쟁은 정부령으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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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한다.

○ 기초자치단체간 경계 설정에 관련한 판례

- 해상경계 등을 포함한 기 자치단체간 경계 설정에 한 례 (CE. Sect. 20 

févr.1981, Cne de Saint-Quay-Portrieux: Rec. CE 96)

- 국가를 표하는 도지사가 기 자치단체의 경계설정에 해서는 재의 활용성

(토지세 징수체제, 선거인명부 등록 리, 도로유지  리성 등의 고려)을 최

한 고려하고 ( 례 : CE, Sect., 17 juin 1938, Ville de Royan: préc. Note 1),

- 한 편리함( 련 주민들의 이익을 고려하고, 지리  상항에 맞게, 자연  유형

을 고려하고, 토지의 특성, 재산소유의 편리한 분할 용건, 경제  편리성)  등을 

고려하여 결정한다 ( 례: CE 18 janv. 1985, Cne de Mélesse: Rec. CE 12 Dr. 

Adm. 1985, n° 127).

- 기 자치단체의 경계설정에 하여 기존의 토지 장상의 경계와 국가의 도지사

가 결정한 경계간 차이가 발생한다고 해도 이에 해서는 도지사의 결정이 더 

유효한 것으로 본다 ( 례: CE 1 juin 1984, Cne de Vieux-Boucau: Rec. CE 

195, Quot. Jur. 9 oct. 1984).

○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가 조사 시행과 관련한 판례

- 국가의 도지사는 두 기 자치단체 경계설정에 한 분쟁을 해결하기 해서 

문가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. 문가 조사는 과거의 토지 장상 자연지리 경계

설정 지 이 없을 경우 토지 장 경계지  등에 기 하여 지형조사를 심으로 

문가 감정을 할 수 있다 ( 례 : CE 22 févr 1956, Cne de Calonne-Ricouart: 

Rec. CE 632).

- 충분한 지리  여건이나 과거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과거자료 등이 없을 경우 

국가의 도지사는 습과 재 유용한 상황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( 례 : 

CE 16 nov. 1984, Cne de Port-Marly: préc. Note 6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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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경계의 변경에 필요한 전문조사 및 공공조사의 시행에 관한 규정

○ 법규정과 원칙

- 경계변경에 한 공공조사는 련 기 자치단체의 선거권자 1/3 이상의 요구가 

있거나, 임명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공공조사 시행을 할 수 있다

○ 근거법 : 랑스 지방자치법 제L.2112-2조 

- 기 자치단체의 경계변경과 신청사의 이 은 해당 기 자치단체에 한 경계에 

하여, 그리고 청사이  계획과 그 조건 등에 하여 조사결과 후에 결정한다.

- 련 기 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결정으로 는 문제의 경계지역에 거주하는 기

자치단체 소속 선거권자 1/3 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, 할 국가의 도지사는 

이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.

- 기 자치단체간 합병할 경우에는 이러한 조사가 의무 이지는 않다.

- 련 기 자치단체의 일부 지역(경계)을 분리해 달라는 요구의 경우 는 일부 

지역을 분리해서  다른 기 자치단체를 설치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을 경우, 

이에 하여 1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.

○ 경계변경에 한 공공조사의 법  규정과 원칙

- 기 자치단체간 합병시 경계변경에 한 공공조사가 의무 이지 않다. 다만 

련 기 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이를 요청하거나 선거권자인 주민들이 이를 요

구할 경우 공식 으로 공공조사를 명할 수 있다.

- 국가의 도지사는 공공조사 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. 그 구성방법 

등에 해서는 자율  재량권을 가진다. 련 기 자치단체의 지방의원 에서 

원 선임도 가능하나, 원의 경우 개인 인 이익을 고려해서는 안된다. 는 

주민 에서 선임도 가능하다.

○ 근거법 : 랑스 지방자치법 제L.2112-3조 

- 국가의 도지사는 경계의 변경에 한 원회 구성을 명령할 수 있다. 원회 

구성인원은 도지사령으로 결정한다.

- 주민 에서 원을 구성할 경우에는 련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고, 토

지에 따른 재산권을 갖고 있는 주민들 에서 선거권 명부에 등록된 선거인단 

에서 선임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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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원장은 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.

- 지방의원 에서 원 선임도 가능하다.

3) 기초의회의 의견제안권

○ 근거법 : 랑스 지방자치법 제L.2112-4조 

- 기 자치단체 지방의회는 의무 으로 이 모든 사실에 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

다.

4) 관할 도의회의 의견수렴권

○ 근거법 : 랑스 지방자치법 제L.2112-6조 

- 기 자치단체들의 경계변경에 한 모든 계획은 해당 도의회의 의견수렴을 거

쳐야 한다.

- 선거구역의 변화를 래할 경우, 경계변경 계획에 하여 기 의회의 합의가 

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등에 하여 도의회의 의견수렴은 필수 이다.

- 그러나 국가(의 임명도지사)가 도의회의 의견이나 결정에 반드시 일치하지 않

아도 된다.

5) 국가 임명도지사령에 의한 경계변경 결정 및 공포

○ 법  규정 : 랑스 지방자치법 제L.2112-5조 경계설정 결정  공포

- 기 자치단체간 경계의 설정은 국가의 도지사령으로 공포된다. 다만 경계설정

에 한 결정이 선거구역의 변경 효과를 가져올 경우 내무부장 의 요청에 의

하여 국사원령으로 결정한다.

○ 례: CE 13 juill. 1961, Cne de Rosenau: Rec. CE 481 AJDA 1962. 171

- 즉, 기 자치단체간의 자율  결정은 무효이며, 반드시 국가의 도지사 결정에 

의하여 공표되어야 한다.

○ 기타

- 지방자치법 제L.2112-7조 : 경계의 변경에 따른 재산 귀속권자의 변경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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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도자치단체의 경계변경 법규정 및 결정 절차

1) 도자치단체간의 경계변경에 관한 결정 규정

- 도자치단체간의 경계변경은 법률에 결정한다. 다만, 도자치단체간 합의가 이루

어졌을 때에는 시행령에 의해서 경계변경이 가능하다.

○ 근거법 : 랑스 지방자치법 제L.3112-1조 도자치단체의 경계변경

- 도자치단체들의 경계변경은 련 도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

률로 결정한다. 다만, 련 도의회가 경계변경에 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

이에 하여 국사원령으로 결정한다.

- 도자치단체간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 수 에서 가능

하다.

2) 지역(광역도) 자치단체간 경계변경에 관한 결정 규정

- 지역 자치단체간 경계변경은 법률로 결정한다.

○ 근거법 : 랑스 지방자치법 제L.4112-1조 지역자치단체의 경계변경

- 지역자치단체들의 경계변경은 련 지역의회와 소속 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

취한 뒤 법률로 변경한다.

- 지역자치단체의 경계변경 요구는 지역의회 는 소속 도 지방의회가 이를 요청

할 수 있다.

- 동일한 지역에 속하지 않은 해안지역의 도자치단체간 경계변경은 국사원령(시

행령)으로 이를 정한다. 한 지역의회와 도의회가 합의를 하 을 경우에도 지

역의 경계변경은 국사원령으로 결정한다.

다.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구역획정 관련 현행 법규정 및 결정 절차

- 법규정의 일반 인 경계변경 차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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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정리

1) 법적 기본원칙

- 도내 기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분쟁은 국가의 지방 표자인 임명도지사가 결정

할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서( 랑스 지방자치법 제L.2112-1조), 지리  상  계

층의 지역  도간 행정구역 분쟁은 법률과 정부령(시행령)에 의하여 결정된다.

2) 관할구역 경계변경협의위원회 구성 후 국가가 결정

- 자치단체의 지역경계 변경 시 랑스 지방자치법 제L.2112-3조에 의거하여 국

가 표 행정권자( 할 임명도지사)가 원회 구성을 결정하여 처리한다. 

- 자치단체가 구역의 일부를 분리하거나 다른 자치단체에  일부 구역을 양도한다

고 결정할 때, 할 행정구역 내 임명도지사는 이 계획에 하여 의견을 검토 

 수렴할 원회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.

- 원회의 구성 인원수는 임명도지사가 결정한다. 련자치단체의 지방의원 

에서 원회 원을 선출하고, 련구역 내 선거권을 가진 주민, 실질 인 거주

지를 가진 주민, 구역 내 선거권 등록이 된 토지소유자 등도 원이 된다. 그리

고 원회에서 원장을 선출한다. 련지방의회도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(지방

자치법 제L.2112-4).

- 그리고 기 자치단체의 경계구역변경에 한 모든 계획은 도자치단체 의회의 

의견을 들어야 한다. 그러나 국가의 결정이 반드시 도자치단체 의회 의견에 일

치할 의무는 없다(지방자치법 제L.2112-6).

3) 경계분쟁의 해결 절차

- 두 자치단체간 경계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 차는 반 심리방식을 따라 

각각의 당사자인 자치단체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의견제시를 하게 된다. 

- 그러나 최종 으로 국가의 임명도지사만이 재의 기 자치단체간 경계를 결정

할 수 있다. 

- 임명도지사는 두 자치단체간 경계분쟁 해결을 해서 문가에 경계설정 검토

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때 문가는 과거 토지 장 는 행정문서 상의 자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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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계설정 거(기 도로, 토지세 부과기  등)가 없을 경우 토지 장(계획)안에 

근거한 지형  경계설정을 결정하게 된다.

4) 판례

- ‘종 ’의 토지 장 상의 구역경계 상황보다는 재 상태의 기 자치단체 경계구

역 설정에 련된 행정기 의 보고에 기 한 행정구역 경계선이 행정 으로 더 

유효하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그것이 효력이 있다고 결한 바 있다 (국사원 

1984년 6월 1일 결, Cne de Vieux-Boucau : Rec. CE 195, Quot. Jur. 9 oct. 

1984).

- 는 차선책으로 행정당국은 통  선례, 습 등에 근거하여 경계설정을 정

할 수 있다.

- 다만, 행정소송의 상이 되는 경계분쟁은 지 까지의 통성을 갖는 경계설정

에 반하는 내용으로 임명도지사가 경계를 결정하 을 때 이의제기를 하여 기

자치단체는 이를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.

-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자치단체가 행정법원에 이의를 제

기하여 행정법원 사가 행정기 의 경계결정을 최소한 결을 한 경우에는 

결을 통해서 경계설정을 명시한다. 행정법원은 이때 마찬가지로 경계설정 조사

권을 발동할 수 있고, 통  선례, 습 등에 근거하여 경계설정을 할 수 있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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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독일

가. 시도 및 시·군·구 폐치분합 및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관한 법규

정 및 결정 절차 

- 독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헌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지역고권

(Gebietshoheit)인 토 할권이 보장된다. 그 다고 해서 이 지역고권이 지방자

치단체의 경계변경을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,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

경계변경(Gebietsänderungen)은 법률의 범  내에서 이루질 수 있다.

1) 연방국가의 주정부간 경계변경에 관한 법규정과 절차

- 독일 헌법 제29조 제2항 ① 연방국가의 경계변경 조치, 즉 주정부간 경계변경

의 경우는 국민결정(Volksentscheid)의 결정으로 연방법률로 규정한다.

- 제3항 ② 연방국가의 경계변경은 련 변경구역의 국민에 의한 투표결정으로 

확정된다

- 동조 제4~5항에 의하면 국민발안에 의하여서도 주정부간 구역개편을 시행할 수 

있으며, 국민발안이 효력을 갖기 해서는 해당 지역 시민 에서 연방 하원의

회 선거권자  1/1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2) 지방자치단체간 경계변경에 관한 법규정과 절차

- 독일 헌법 제29조 제8항에 의하면,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변경은 필요에 따라서 

지방자치단체간 계약(Staatsvertrag)에 의하여 획정할 수 있고, 이것은 연방 하

원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, 각 해당 주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방법률로 

확정된다.

- 일반 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경계변경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존 하고, 이를 법

률로 확정한다.

○ 자율  합의

- 지방자치단체간 합의(Vereinbarung)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계변경이 확정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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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,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주민의 청문으로 의견수렴 차를 거쳐야 한다.

- 바덴-뷰르템베르그주, 란덴부르그주, 멕클 부르그-포아폼메른주, 자아란드주, 

작센주, 작센-안할트주가 이에 해당된다.

○ 법률에 의한 경계변경

- 지방자치단체간 경계변경을 법률로 결정한다. 

- 사례 주 : 바이에른주, 노르트라인-베스트팔 주, 슐 스비히-홀슈타인주 등이

다.

○ 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계변경은 주정부 결정 는 정부령으로 결정

- 경계변경이 외 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규명령이나 주정부의 결정으

로 확정한다.

- 사례 주 : 니더작센주, 헤센주 등이다.

○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반 할 경우

- 련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는 상 없이 련구역의 경계를 변경할 경우에는 

반드시 주민에 한 청문 차를 거쳐야 한다. 이후 법률로 결정하지만, 그 

요성이 덜하다고 여겨지는 경계변경의 경우에는 주정부의 행정행

(Verwaltungsakte)의 하나인 행정처분상  결정이나 정부령에 의하여 확정한다. 

3) 노르트라인-베스트팔렌주

- 지방자치법상 법규정은 제15조-제20조가 련된다. 

- 경계분쟁에 한 결정은 상 기 인 주정부(내무부장 )가 행사한다.

- 노르트라인-베스트팔 주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

실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토지들로 구성되며, 이의  경계에 한 

분쟁은 감독청이 결정한다고 하 으며, 동조 제2항에서는 모든 토는 지방자

치단체의 한 곳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 - 제19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변경은 주정부 내무부장 이 해당 지방

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경계변경에 한 결정을 하고 이를 법률

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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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구역획정 관련 현행 법규정과 결정 절차

- 매립지를 둘러싼 2개 주 이상의 경계분쟁의 경우 주로 국가공공계약

(Staatsvertrag)의 방식에 의하여 이해 계의 립 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. 

- 따라서 그 하나의 사례지역으로 도시이면서 주정부인 <함부르그, 니더작센, 슐

스비히-홀스타인 주간의 연안공유수면과 하구유역의 재 할에 한 국가 

공공계약에 한 법률>이 사례가 된다.

- 즉, 각 련 주정부간 합의를 통해서 행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공계약 법률

로 제정하여 토 할을 확정한다.

4. 미국

○ 지방정부의 폐치분합  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한 법규정  결정 차 

가. 미네소타 주정부 내 지방정부간 경계변경

1) 지방정부의 설치, 폐치분합, 구역변경시 경계조정권

- 미네소타 주정부내 지방정부들 간의 경계조정은 과거에는 미네소타주 자치 원

회(The Minnesota Municipal Board)에서 수행하 으나, 1999년 6월 1일 이후 

그 권한과 책임이 략기획국(The Office of Strategic and Long-range 

Planning, 약칭 ｢Minnesota Planning｣)으로 이 되었다(미네소타 주법 414.11). 

따라서 지방정부의 경계변경  조정에 한 총 책임과 권한은 주정부의 략

기획국장에게 귀속된다. 

2) 상시 경계조정팀 운영

- 략기획국은 지방정부의 경계변경과 련된 자문과 법률정보 제공, 경계변경

에 따른 갈등 재, 차상의 조지원  공청회 실시 등을 수행하기 하여 

｢지방정부 경계조정 (Municipal Boundary Adjustments)｣을 설치 운 하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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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
3) 결정 절차

- 주민발의 등 경계변경의 조정 등을 한 신청에 하여 략기획국은 <지방정

부 경계조정 >을 통하여 할구역에 한 경계조정의 기 을 참조한 후 경계

변경 확정명령(order)을 내리게 된다.

나. 플로리다 주정부 내 지방정부간 경계변경

- 합병을 규정한 합병조례에 지방정부의 각 할 지역 유권자들이 투표하여 합병

을 결정하면, 합병지역의 모든 토지 소유자들의 50% 이상 찬성한 서명으로 시

정부가 정례회의를 거쳐 합병지역에 한 경계변경선을 재규정한다. 

○ 법근거

- 로리다 주정부 법률 (Florida Statute, Chapter 171. Part I. Municipal 

Annexation or Contraction)

○ 지방정부간 서비스 경계 약 방식의 활용

- County 정부와 하나 는 그 이상의 시정부들 는 독립 인 특별서비스 자치

구 간에는 물리 인 경계변경을 하지 않고도 지역간 서비스 경계 약을 통해서 

실질 인 경계변경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, 할구역에서의 서비스 달, 재정책

임, 는 경계조정에 련된 어떤 쟁 이든지 계약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.

- 법근거 : Florida Statute, Chapter 171. Part II. Interlocal Service Agreements)

다. 미네소타 주정부 소속 미네아폴리스 시정부 내에서의 관할구역 경계

변경에 관한 법규정 및 결정 절차

○ 황

- 미네아폴리스 시정부 헌장에 근거하면 13개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며 법 으로 

거의 동일한 인구규모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. 이들 구역은 선거구와 일치하



- 29 -

며 각 선거구를 표하는 1인의 지방의원을 선출하여 시의회를 구성하기 때문

에 구역변경은 선거구 조정과 항시 연계되어 있다.

○ 원회를 통한 구역재획정

- 미네아폴리스 시에서의 행정구역 조정은 특정 시기(매 10년)에 ｢행정구역 재획

정 원회(Reapportionment Commission)｣에서 인구규모의 균등성 등을 고려한 

구역 재조정 기 을 참조하여 구역경계계획(Ward boundary plan)｣을 수립하여 

참고한 후 결정한다. 

- 행정구역 재획정 원회의 원들은 시 선거권을 가진 시의회, 주요 정당, 일반 

유권자가 추천한 사람들로 선출하여 구성한다. 

5. 영국

○ 지방정부에 한 명칭 결정  행정구역 획정 등에 한 법규정

- 1972년 지방정부법 제70장 Part I Local Goverment Areas and Authorities in 

England (잉 랜드 지역의 지방정부 행정구역과 지방정부 명칭 등에 한 규

정)  New local government areas.

- 이 규정의 제1조 제2항에서 “각 지방정부의 구역은 행 법률의 련규정에서 

제정한 것으로 정한다”고 하 으며, 그 명칭에 해서는 지방정부 장 이 이를 

정할 수도 있다고 하 다(제1조 제3항).

- 특히 인구가 85% 이상인 잉 랜드 지역의 경우 새로운 지방정부가 설치되거

나, 폐치분합에 의한 지방정부의 경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등 뿐만 아니라 정기

으로 그리고 지방정부 소  장 의 지시(direction)에 의하여 경계변경에 한 

재검토(Reviews)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(동법 Part IV, 제 46

조 제1항  제47조  이하).

○ 구역재획정을 한 경계조정 원회

- 지방정부의 경계변경 구역변경 등에 해서는 1972년 지방자치법 제4장에서 2

개의 앙부처 심 상임 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. 

- 즉, 잉 랜드 지방정부경계조정 원회(Local government boundary commission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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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or England) 웨일즈 지방정부경계조정 원회(Local government boundary 

commission for Wales) 등이 그것인데 1992년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정부

원회(Local government commission for England and for Wales)로 체된 

바 있다.

○ 경계조정 원회의 기능과 주무장 의 결정권

- 이들 경계조정 원회는 기본 으로 자문기구로써 지방정부의 일부경계조정을 

포함하여 폐치분합에 의한 경계조정  선거구 재획정 등에 한 기능을 담

하고 있다. 의견을 결정하여 자치정부를 장하는 주무장 에게 직  보고하여 

경계조정을 결정한다. 최종 결정은 앙정부 주무장 이 결정한다. 

- 다만, 경계조정 원회가 심이 되어 련 자치정부의 주민, 지방의회 등의 의

견을 의무 으로 반드시 수렴하여 체 정책결정에 반 하게 된다. 그러나 

요한 것은 지방정부간 경계조정 등의 문제는 앙정부가 직  장하는 것으로 

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을 알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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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장 행정안전부 개선(안)에 대한 검토의견

1. 시도 및 시·군·구 폐치분합 및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관한 

법규정 및 결정 절차의 개선방향 검토

가. 행정안전부의 입법방향

1) 폐치분합 (현행유지) 

- 행정구조와 지방자치 단 를 설계하는 국가의 기본 인 기능에 해당하므로 

행과 같이 법률 는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한다. 

2) 경계변경 (법률, 대통령령 → 대통령령) 

- (시·도)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 로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. 

- (시·군·구) 경계변경은 국가사무이므로 행 로 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한

다.

3) 개선 후 기대효과

- 시행령으로 경계변경 확정을 가능하게 할 경우, 즉 둘 이상의 시·도 경계에 

치한 시·군·구의 경계가 통령령 개정을 통해 변경되는 경우, 법률 개정 없이

도 해당 시·도 경계도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.

나. 연구진 검토의견

- 상기 랑스와 독일 등 외국 사례로부터 검토한 근거와 이들 국가의 법규정과 

분쟁 해결 차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- 시도 경계변경의 요성에 한 차상의 정당성 확보가 요하다고 단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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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, 시도  시군구의 경계변경은 모두 국가사무로 간주한다. 따라서 행 로 

시군구는 행안부장 이 결정하고 통령령으로 공포하여 실효성을 갖고, 시도

의 경계변경은 법규정에 따라서 (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) 법률로 정하도록 한

다.

- 보다 세부 으로, 폐치분합과 경계변경에 있어서 실제로 련 자치단체간 합의

에 의해서 추진된 사안에 해서는 자율 인 결과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.

-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폐치분합에 한 사안을 이와 같이 련 자

치단체간 (주민투표를 통한) 합의를 도출한 경우에는, 주민의 자주  단을 최

한 존 한다는 자치정신에 따라서 큰 문제가 없다면 국가가 법률 ( 는 통

령령으로_ 그 자율  결정을 확정하도록 한다. 

- 그리고 시군구의 폐치분합에 하여 련 시군구가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법률 

는 통령령으로 결정하여 공표하고, 다만 경계변경에 하여는 법  근거에 

맞게 통령령으로 결정한다.

- 다만, 시도간 폐치분합과 경계변경(획정)에 하여서는 시도자치단체간 합의가 

있는 경우에도 시도 경계는 다수의 자치단체와 련이 있는 행정권 향력이 

큰 계로 경지역의 기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 모두를 법률 

는 통령령으로 확정하도록 한다.

- 그리고 시도간 경계변경은 폐치분합과 계없이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.

2.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구역획정과 관련하여 현행 법규정상 발

생되는 문제의 개선방향 검토 

가. 행정안전부의 입법방향 (법적 미비 → 행안부장관 처분)

1) 경계확인 (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→ 행정구역위원회의 의결 → 행안부장

관 처분결정) 

- 권한쟁의 심 을 통해 매립지 등 공유수면의 경계를 확인해 오던 것을 행안부

장 이 행정구역 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계를 확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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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절차 개선안

① 구역 획정

-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조성한 토지나 어느 자치단체에 속하는지 분명하

지 않은 지역 등에 해서는,

- "종 " 구역과 다르게 획정할 수 있도록 규정

② 상

- 매립지 등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미등록 섬 등 등록이 락되어 있는 토지를 

지 공부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반드시 행안부장 에게 구역의 획정 는 경계 확인을 신

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록

- 미등록 토지의 경우 인 한 자치단체의 이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구역의 획정

이나 경계 확인을 신청

- (특정 해역) 경계에 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련 자치단체장은 행안부장 에

게 구역의 획정 는 경계확인을 신청

③ 차 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행안부장 에게 구역의 획정 는 경계확인을 신청하기 

해서는 할 시장·도지사를 거쳐야 함

- 행안부장 은 “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 원회”의 심의·의결에 따라 자치단체 

할구역을 정하거나 경계를 확인하고

- 그 결과를 련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공고함

④ 소송 

- 련 자치단체장은 행정안 부장 이 자치단체 구역을 정하거나 경계를 확인한 

것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기간 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

나. 연구진 검토의견 

- 재 매립지, 미등록 섬 등에 한 구역획정 차가 없으므로 행정안 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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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행정구역 원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구역획정을 결정한다.

1) 구역 및 경계 확정에 관한 기본원칙

시군구간 경계변경  구역획정은 할 시도지사와 역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

장 이 결정한다

지방의회의 의견수렴 결과를 참조하되 이 의견에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며, 그 

신 련 시군구간, 할 시도지사와 역의회 등의 이견에 하여 행안부장

은 문가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, 이 조사결과를 기 로 하여 행정구역 원

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장 이 경계변경을 결정한다

다만, 련 기 자치단체간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할 시도지사는 이를 인정

하고 결정하고 장 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. 는 장 의 승인 차를 생략한

다

시도간 경계변경은 법률로 결정하되, 행정구역 원회의 의결을 참조하여 (국무회

의에서 정하고) 이를 법률로 제정하도록 한다

2) 시도 및 시군구 내의 경계변경(미비 → 시도지사 처분 결정 → 행안부장

관 처분)

시도 내의 경계변경에 해서는 기존 지방자치법상 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규

정하고 있어 명백한 국가사무이므로 구역획정에  한 참고가 되는 ‘종 ’의 자

료가 존재할지라도 재의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볼 때 행정안 부장 이 경계

변경을 확정할 수 있으며 행정안 부장 은 필요시 새로운 문조사를 시행하

도록 한 후 시도지사와 역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결정하도록 한다. 

3)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검토

○ 원칙

- 시도  시군구의 경계변경은 모두 국가사무로 간주한다. 따라서 행 로 시

군구는 행안부장 이 결정하고 통령령으로 공포하여 실효성을 갖고, 시도의 

경계변경은 행 법규정에 따라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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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설치필요성

- 자치단체의 폐치·분합과 할 구역을 획정 는 확인에 한 사항은 이해 계

가 첨 하여 자치단체간 합의가 어렵고, 기본 으로 할구역의 획정  변경

확인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소 부처인 행정안 부장  산하에 객 · 립

으로 이를 심의하는 문기구를 설치 운 할 필요가 있다.

○ 원회의 성격 : 자문기구

- 폐치분합의 결과는 법률로 결정하도록 규정하 으므로, 그에 따른 구역획정과 

경계변경에 한 결정은 행정안 부장 의 행정처분에 귀속되는 권한으로 행정

안 부장 이 결정하도록 할 경우에는 행정구역 원회의 구역획정과 경계변경

에 한 결정권으로 장 의 결정권을 귀속하도록 하면 국가사무 수행체계상 모

순이 발생하게 된다.

-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앙분쟁조정 원회와 같은 규모나 민간 원의 참여를 확

한 립 인 심의기구로 행정구역 원회를 설치  운 하도록 하되, 문성

에 한 단 등을 심으로 원회는 권고사항(안)을 제안할 뿐 기타 원회

의 의결사항이 행정안 부장 의 구역획정과 경계변경 결정을 기속하지 않도록 

하는 기술자문 성격의 원회 운 이 바람직하다.

- 이는 행안부장 의 구역획정과 경계변경 등에 한 행정처분에 의한 결정권을 

일 성 있게 유지시켜  수 있기 때문이다. 다만, 행정구역 원회의 설치근거, 

기능, 구성, 회의 등에 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 의거하여 장 이 

자율 인 의사에 의하여 설치․운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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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
국

프
랑

스

구
역

조
정

절
차

제
1
9
조

 
구

역
개

편
절

차
　

：

제
1
항

 
지

자
체

들
은

 
자

신
의

 
구

역
 
개

편
에

 
관

한
 
활

동
을

 
실

시

하
기

 
앞

서
 
감

독
청

에
 
이

에
 
관

한
 
사

항
을

 
알

려
야

 
한

다
.　

제

2
항

 
모

든
 

구
역

개
편

이
 

있
기

 

전
에

, 
해

당
 

지
자

체
의

 
의

회
에

게
는

 
의

견
을

 
제

시
할

 
수

 
있

는
 

기
회

가
 

주
어

짐
으

로
 

주
민

의
 

의
사

가
 

확
인

되
어

야
 

한
다

. 
그

 

외
 

구
역

개
편

으
로

 
인

해
 

경
계

가
 
바

뀌
게

 
되

는
 
지

자
체

 
연

합

의
 견

해
도

 청
취

되
어

야
 한

다
. 

１
７

１
．

０
４

１
３

　
합

병
절

차

(5
) 

합
병

예
정

지
역

의
 

7
0
%

이

상
의

 
토

지
가

 
그

 
지

역
에

 
유

권

자
로

 
등

록
된

 
선

거
권

자
가

 
아

닌
 

개
인

들
, 

단
체

들
, 

또
는

 
법

인
들

의
 
소

유
일

 경
우

, 
그

 소
유

자
들

의
 

5
0
%

이
상

이
 

동
의

를
 

하
지

 
않

는
다

면
 
합

병
될

 
수

 
없

다
. 

그
 

동
의

는
 

합
병

에
 

대
한

 

주
민

투
표

가
 

실
시

되
기

 
이

전
에

 

합
병

을
 

원
하

는
 

당
사

자
들

에
 

의
해

서
 얻

어
져

야
 한

다
. 

(2
) 

합
병

지
역

의
 
모

든
 
소

유
자

들
의

 
청

원
서

명
에

 
대

한
 

시
정

부
의

 
결

정
으

로
 

시
정

부
는

 
정

례
회

를
 

통
해

서
 

합
병

을
 

원
하

제
L
.2

1
1
2
-
3
조

　
자

치
단

체
의

 

구
역

경
계

 
변

경
 

시
 

국
가

대
표

 

행
정

권
자

（
국

가
임

명
도

지
사

）

가
 

구
역

조
정

위
원

회
　

구
성

을
 

결
정

하
여

 
처

리
한

다
. 

자
치

단
체

가
 

구
역

의
 

일
부

를
 

분
리

하
거

나
 

다
른

 
자

치
단

체
에

 
 

일
부

 

구
역

을
 

양
도

한
다

고
 

결
정

할
 

때
, 

관
할

행
정

구
역

 
내

 
임

명
도

지
사

는
 
이

 
계

획
에

 
대

하
여

 
의

견
을

 
검

토
수

렴
할

 
위

원
회

를
 

구
성

한
다

.

제
L
.2

1
1
2
-
４

조
　

：
구

역
조

정

위
원

회
의

 
구

성
인

원
수

는
 

임
명

도
지

사
가

 
결

정
한

다
. 

관
련

자
치

단
체

의
 

지
방

의
원

 
중

에
서

 
위

원
회

 
위

원
을

 
선

출
하

고
, 

관
련

참
고

자
료

 :
 구

역
획

정
 및

 경
계

변
경

 결
정

에
 관

한
 관

련
법

 비
교

○
 일

본
　

：
　

지
방

자
치

법

○
 독

일
　

：
　

연
방

헌
법

，
　

노
르

트
라

인
-

베
스

트
팔

주
 지

방
자

치
법

 제
1９

조
　

（
이

하
　

원
본

）

○
 미

국
　

：
　

로
리

다
　

주
정

부
　

법
률

（
경

계
변

경
　

：
F

lo
ri

d
a 

S
ta

tu
te

, 
C

h
ap

et
er

 1
71

. 
L

oc
al

 G
ov

er
n

m
en

t 
B

ou
n

d
ar

ie
s）

○
 

랑
스

：
　

지
방

자
치

법

※
 원

문
은

 하
단

에
 제

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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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
 

지
역

에
 

대
한

 
합

병
조

례
를

 

채
택

하
고

 
시

정
부

의
 

경
계

선
을

 

재
정

의
한

다
. 

그
 

조
례

는
 

신
문

에
 

2
주

 
연

속
으

로
 

한
주

에
 

한

번
씩

 
공

고
를

 
낸

후
에

 
의

결
을

 

한
다

.

구
역

 
내

 선
거

권
을

 
가

진
 주

민
, 

실
질

적
인

 
거

주
지

를
 

가
진

 
주

민
, 

구
역

 
내

 
선

거
권

 
등

록
이

 

된
 

토
지

소
유

자
 

등
도

 
위

원
이

 

된
다

. 
그

리
고

 
위

원
회

에
서

 
위

원
장

을
 
선

출
한

다
. 

관
련

지
방

의

회
도

 의
견

을
 제

시
해

야
 한

다
.

광
역

단
체

 
폐

치
분

합
 
및

 
경

계
변

경

․시
·도

의
 
폐

치
분

합
 
및

 
경

계

변
경

은
 법

률
로

 정
함

(§
4
①

)

 *
 

지
방

의
회

 
의

견
수

렴
 

또

는
 주

민
투

표
 실

시
(§

4
②

)

․도
도

부
현

의
 

폐
치

분
합

 
또

는
 

경
계

변
경

은
 법

률
로

 정
함

(§
6
①

)

․도
도

부
현

의
 

경
계

는
 

도
도

부
현

간
 

경
계

에
 

걸
쳐

있
는

 
시

정
촌

의
 

경
계

 

변
경

시
 자

동
적

으
로

 변
경

(§
6
②

)

제
1
9
조

 
구

역
개

편
절

차
　

：

제
3
항

 
①

　
지

자
체

의
 

경
계

변

경
에

는
 

법
률

을
 

요
한

다
. 

②

경
미

한
 

의
미

를
 

지
니

지
만

 
만

약
 

그
것

이
 

주
정

부
 

행
정

구
역

(R
e
g
ie

ru
n
g
s
b
e
zi

rk
e
n
)의

 
경

계
 
변

경
과

 
맞

물
려

 
있

을
 
때

에

는
 

베
치

르
크

(B
e
z
ir

k
re

g
ie

ru
n
g
)（

국
가

의

지
방

행
정

청
）

를
 

통
해

서
도

 
지

자
체

의
 

경
계

 
변

경
이

 
논

의
될

 

수
 
있

고
, 

이
 
경

우
 
주

 
내

무
부

장
관

에
게

 
권

한
이

 
있

다
. 

③

작
은

 
의

미
를

 
갖

는
다

는
 

것
은

, 

잘
려

져
 

나
가

는
 

구
역

이
 

지
자

체
 

구
역

의
 

1
0
/1

보
다

 
작

거
나

 

해
당

 
지

자
체

의
 
인

구
가

 
총

2
0
0

이
 
않

되
는

 경
우

를
 
말

한
다

. 
④

앞
의

 
②

,③
항

은
 

지
자

체
의

 
경

계
 

변
경

이
 

법
률

로
써

 
이

루
어

졌
고

, 
동

 법
률

이
 
효

력
을

 발
한

 

후
 
이

미
 
1
0
년

이
 
경

과
한

 
경

우

에
도

 
적

용
된

다
　

; 
지

자
체

의
 1

7
1
.0

4
1
3
 

합
병

절
차

　
２

－

（
b
) 

합
병

을
 

원
하

는
 

지
방

자

치
단

체
는

 
각

 
실

시
되

는
 

지
역

의
 

일
간

지
에

 
주

민
투

표
날

짜
가

 

나
간

 
후

에
 

2
주

 
연

속
으

로
 

매

주
 

한
번

씩
 

주
민

투
표

공
고

를
 

내
야

 
한

다
. 

그
 
공

지
에

는
 조

례

번
호

, 
시

간
과

 
장

소
, 

그
리

고
 

합
병

예
정

지
역

에
 

대
한

 
간

략
한

 

설
명

을
 

제
공

해
야

 
한

다
. 

간
략

한
 

기
술

에
는

 
합

병
예

정
지

역
에

 

대
한

 
분

명
한

 
지

도
와

 
경

계
와

 

범
위

에
 

대
한

 
완

전
한

 
법

문
과

 

조
례

를
 

시
정

부
에

서
 

얻
을

 
수

 

있
다

는
 

설
명

을
 

포
함

해
야

 
한

다
. 

(3
) 

개
인

, 
단

체
, 

법
인

 
또

는
 

한
명

이
상

의
 
개

인
, 

단
체

, 
법

인

체
들

의
 

의
해

서
 

집
단

적
으

로
 

소
유

되
고

 
 

지
방

정
부

경
계

법
에

서
 
합

병
이

 
제

안
된

 
토

지
는

 
기

존
의

 
조

례
에

 
의

해
서

 
잘

려
지

고
, 

분
리

되
고

, 
나

눠
지

고
, 

분

지
방

자
치

법
 

제
L
.３

1
1
2
-
１

　

：
도

의
　

경
계

변
경

은
　

관
련

　

도
의

회
의

　
의

견
수

렴
　

후
　

법

률
로

　
정

한
다

．
　

다
만

　
도

의

회
가

　
경

계
조

정
에

　
대

하
여

　

찬
성

할
　

경
우

에
는

　
국

사
원

령

으
로

　
결

정
할

　
수

　
있

다
．

기
초

단
체

 
폐

치
분

합
 
및

 
경

계
변

경

․시
·군

·구
의

 
폐

치
분

합
은

 
법

률
로

 정
함

(§
4
①

)

․시
·군

·구
의

 
경

계
변

경
은

 
대

통
령

령
으

로
 정

함
(§

4
①

)

․시
정

촌
의

 
폐

치
분

합
･경

계
변

경
은

 

관
계

 
시

정
촌

의
 
신

청
에

 
의

해
 
도

도

부
현

지
사

가
(도

도
부

현
 

의
회

 
의

결

을
 

거
쳐

) 
정

하
고

 
총

무
대

신
에

게
 

신
고

(§
7
①

)

․시
의

 
폐

치
분

합
은

 
총

무
대

신
 

사
전

동
의

 필
요

․도
도

부
현

의
 

경
계

에
 

있
는

 
시

정
촌

의
 
폐

치
분

합
·경

계
변

경
은

 
관

계
 
보

통
지

방
공

공
단

체
의

 
신

청
에

 
의

해
 

총
무

대
신

이
 정

함
(§

7
③

)

지
방

자
치

법
 
제

L
.2

1
1
2
-
6
　

：
 

기
초

자
치

단
체

의
 

경
계

구
역

변

경
에

 
관

한
 
모

든
 
계

획
은

 
도

자

치
단

체
 

의
회

의
 

의
견

을
 

들
어

야
 
한

다
. 

그
러

나
 
국

가
의

 결
정

이
 

반
드

시
 

도
자

치
단

체
 

의
회

 

의
견

에
 일

치
할

 의
무

는
 없

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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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
계

 
변

경
을

 
이

미
 
오

래
 
전

부

터
 

허
용

하
는

 
법

규
들

은
 

여
전

히
 

효
력

을
 

발
한

다
.　

제
4
항

 

법
률

이
나

 
위

의
 
제

3
항

 
②

문
에

 

따
른

 
결

정
에

는
 

구
역

개
편

계
약

이
나

 
구

역
개

편
의

 
세

부
사

항
에

 

관
한

 
감

독
청

의
 

약
정

사
항

(B
e
s
ti
m

m
u
n
g
e
n
)들

이
 
확

인
되

어
 있

어
야

 한
다

.

할
되

지
 

않
지

만
 

만
일

 
합

병
을

 

원
하

거
나

 
또

는
 

만
일

 
합

병
된

다
면

 
이

 
지

방
정

부
경

계
법

에
서

 

전
체

 
토

지
가

 
한

꺼
번

에
 

합
병

된
다

. 

공
유

수
면

(매
립

지
) 

경
계

변
경

․관
련

규
정

 없
음

 

 *
 

지
적

공
부

의
 

등
록

으
로

 

사
실

상
 
지

자
체

의
 
관

할
구

역

이
 정

해
짐

(지
적

법
§3

) 

․공
유

수
면

에
 

의
한

 
시

정
촌

의
 

경
계

변
경

은
 
관

계
 
시

정
촌

의
 
동

의
를

 
얻

어
 

도
도

부
현

지
사

가
(도

도
부

현
 

의

회
 

의
결

을
 

거
쳐

) 
정

하
고

 
총

무
대

신
에

게
 신

고
(§

9
의

3
①

)

․도
도

부
현

의
 

경
계

에
 

걸
쳐

있
는

 
것

은
 
관

계
 
보

통
 
지

방
공

공
단

체
의

 
동

의
를

 
얻

어
 
총

무
대

신
이

 
정

함
(§

9
의

3
②

)

․시
정

촌
의

 
경

계
에

 
관

하
여

 
쟁

론
이

 

있
는

 
때

에
는

 
도

도
부

현
지

사
는

 
자

치
분

쟁
처

리
위

원
의

 
조

정
에

 
부

의

(§
9
의

3
③

)

  
-
 

당
해

 
조

정
 

불
복

 
또

는
 

관
계

 

시
정

촌
이

 
모

두
 
재

정
에

 
동

의
할

 
때

에
는

 재
정

 가
능

－
시

사
점

　
부

분
　

매
립

지
　

지
역

경
계

조
정

에
　

관
한

　
법

령
　

참
조

소
속

미
정

지
  

 역

․관
련

 규
정

 없
음

․관
계

 
도

도
부

현
 또

는
 
시

정
촌

의
 
의

견
과

 
관

계
 

의
회

의
 

의
결

을
 

거
쳐

 

내
각

이
 정

하
여

 고
시

(§
7
의

2
)

신
규

토
지

․관
련

 규
정

 없
음

․시
정

촌
의

회
의

 
의

결
을

 거
쳐

 
 
도

도

부
현

 
지

사
에

게
 

신
고

, 
도

도
부

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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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
사

가
 고

시
(§

9
의

5
)

이
의

절
차

․관
련

 규
정

 없
음

１
7
1
.0

8
1
 

합
병

에
 

대
한

 
이

의

제
기

　
：

　
(1

) 
시

정
부

가
 

합

병
에

 
대

한
 

법
적

절
차

를
 

따
르

거
나

 
또

는
 

설
정

된
 

조
건

들
을

 

충
족

시
키

지
 

않
았

다
고

 
생

각
될

 

경
우

 
피

해
 
당

사
자

는
 
그

 
시

정

부
가

 
속

해
 
있

는
 
c
o
u
n
ty

의
 
지

방
법

원
에

 
청

원
을

 
제

기
할

 
수

 

있
다

. 
이

 법
원

에
 
대

한
 청

원
제

기
는

 
합

병
조

례
통

과
 

이
후

 
3
0

일
 

안
에

 
또

는
 

분
쟁

조
정

과
정

의
 

완
료

후
 

3
0
일

안
에

 
당

사
자

의
 

선
택

에
 

의
해

 
개

시
될

 
수

 

있
다

. 

（
2
) 

피
해

당
사

자
가

 
지

방
자

치

단
체

일
 

경
우

에
는

 
합

병
조

례
통

과
 

후
 

3
0
일

안
에

 
분

쟁
조

정
절

차
를

 
개

시
하

고
 

진
행

해
야

 
한

다
. 

만
일

 분
쟁

조
정

이
 
되

지
 않

았
을

 
경

우
, 

분
쟁

조
정

절
차

 
완

료
후

 
3
0
일

 
안

에
 
그

 
시

정
부

가
 

속
한

 
지

방
법

원
에

 
청

원
을

 
제

기
할

 수
 있

다
. 

지
방

자
치

법
 

제
L
.2

1
1
2
-
1
조

 
: 

도
내

 
기

초
자

치
단

체
간

 
행

정
구

역
 

분
쟁

은
 

국
가

의
 

지
방

대
표

자
인

 
임

명
도

지
사

가
 

결
정

할
 

권
한

을
 

갖
고

　
도

시
자

령
으

로
　

관
할

구
역

의
　

경
계

를
　

결
정

한

다
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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－
　

독
일

§ 
1
9
 V

e
rf

a
h
re

n
 b

e
i 

G
e
b
ie

ts
än

d
e
ru

n
g
e
n

(1
) 

D
ie

 G
e
m

e
in

d
e
n
 h

a
b
e
n
 v

o
r 

A
u
fn

a
h
m

e
 v

o
n
 V

e
rh

a
n
d
lu

n
g
e
n
 ü

b
e
r 

Ä
n
d
e
ru

n
g
e
n
 i

h
re

s
 G

e
b
ie

ts
 d

ie
 A

u
fs

ic
h
ts

b
e
h
ö
rd

e
 z

u
 u

n
te

rr
ic

h
te

n
.

(2
) 

V
o
r 

je
d
e
r 

G
e
b
ie

ts
än

d
e
ru

n
g
 

is
t 

d
e
r 

W
il
le

 
d
e
r 

b
e
tr

o
ff

e
n
e
n
 

B
e
v
ö
lk

e
ru

n
g
 

in
 

d
e
r 

W
e
is

e
 

fe
s
tz

u
s
te

ll
e
n
, 

d
a
ß
 

d
e
n
 

R
ät

e
n
 

d
e
r 

b
e
te

il
ig

te
n
 

G
e
m

e
in

d
e
n
 

G
e
le

g
e
n
h
e
it
 

zu
r 

S
te

ll
u
n
g
n
a
h
m

e
 

g
e
g
e
b
e
n
 

w
ir

d
. 

A
u
ß
e
rd

e
m

 
s
in

d
 

d
ie

 
G

e
m

e
in

d
e
v
e
rb

än
d
e
 

zu
 

h
ö
re

n
, 

d
e
re

n
 

G
re

n
ze

n
 

d
u
rc

h
 

d
ie

 

G
e
b
ie

ts
än

d
e
ru

n
g
 b

e
rü

h
rt

 w
e
rd

e
n
.

(3
) 

Ä
n
d
e
ru

n
g
e
n
 
d
e
s
 
G

e
m

e
in

d
e
g
e
b
ie

ts
 
b
e
d
ü
rf

e
n
 
e
in

e
s
 
G

e
s
e
tz

e
s
. 

In
 
F
äl

le
n
 
v
o
n
 
g
e
ri

n
g
e
r 

B
e
d
e
u
tu

n
g
 
k
a
n
n
 
d
ie

 
Ä

n
d
e
ru

n
g
 
v
o
n
 
G

e
m

e
in

d
e
g
re

n
ze

n
 

d
u
rc

h
 
d
ie

 
B

e
zi

rk
s
re

g
ie

ru
n
g
 
a
u
s
g
e
s
p
ro

c
h
e
n
 
w

e
rd

e
n
, 

w
e
n
n
 
d
ie

 
G

re
n
z
e
n
 
v
o
n
 
R

e
g
ie

ru
n
g
s
b
e
zi

rk
e
n
 
b
e
rü

h
rt

 
w

e
rd

e
n
, 

is
t 

d
a
s
 
In

n
e
n
m

in
is

te
ri

u
m

 

zu
s
tä

n
d
ig

. 
G

e
ri

n
g
e
 
B

e
d
e
u
tu

n
g
 
h
a
t 

e
in

e
 
G

re
n
zä

n
d
e
ru

n
g
, 

w
e
n
n
 
s
ie

 
n
ic

h
t 

m
e
h
r 

a
ls

 
1
0
 
v
o
m

 
H

u
n
d
e
rt

 
d
e
s
 
G

e
m

e
in

d
e
g
e
b
ie

ts
 
d
e
r 

a
b
g
e
b
e
n
d
e
n
 

G
e
m

e
in

d
e
 

u
n
d
 

n
ic

h
t 

m
e
h
r 

a
ls

 
in

s
g
e
s
a
m

t 
2
0
0
 

E
in

w
o
h
n
e
r 

e
rf

a
ß
t.
 

D
ie

 
S
ät

ze
 

2
 

u
n
d
 

3
 

fi
n
d
e
n
 

a
u
c
h
 

in
 

d
e
m

 
F
a
ll
e
 

A
n
w

e
n
d
u
n
g
, 

d
a
ß
 

e
in

e
 

G
e
m

e
in

d
e
g
re

n
ze

 
d
u
rc

h
 

G
e
s
e
tz

 
fe

s
tg

e
le

g
t 

w
u
rd

e
, 

w
e
n
n
 

s
e
it
 

d
e
m

 
In

k
ra

ft
tr

e
te

n
 

d
e
s
 

G
e
s
e
tz

e
s
 

ze
h
n
 

Ja
h
re

 
v
e
rg

a
n
g
e
n
 

s
in

d
; 

g
e
s
e
tz

li
c
h
e
 

V
o
rs

c
h
ri

ft
e
n
, 

d
ie

 d
ie

 Ä
n
d
e
ru

n
g
 v

o
n
 G

e
m

e
in

d
e
g
re

n
ze

n
 b

e
re

it
s
 z

u
 e

in
e
m

 f
rü

h
e
re

n
 Z

e
it
p
u
n
k
t 

zu
la

s
s
e
n
, 

b
le

ib
e
n
 u

n
b
e
rü

h
rt

.

(4
) 

In
 

d
e
m

 
G

e
s
e
tz

 
o
d
e
r 

in
 

d
e
r 

E
n
ts

c
h
e
id

u
n
g
 

n
a
c
h
 

A
b
s
a
tz

 
3
 

S
a
tz

 
2
 

s
in

d
 

d
ie

 
G

e
b
ie

ts
än

d
e
ru

n
g
s
v
e
rt

rä
g
e
 

o
d
e
r 

d
ie

 
B

e
s
ti
m

m
u
n
g
e
n
 

d
e
r 

A
u
fs

ic
h
ts

b
e
h
ö
rd

e
 ü

b
e
r 

d
ie

 E
in

ze
lh

e
it
e
n
 d

e
r 

G
e
b
ie

ts
än

d
e
ru

n
g
 z

u
 b

e
s
tä

ti
g
e
n
.

－
　

미
국

　

１
7
1
.0

4
1
3
 
 
A

n
n
e
x
a
ti
o
n
 
p
ro

c
e
d
u
re

s
　

（
２

）
－

（
b
) 

 
T

h
e
 
g
o
v
e
rn

in
g
 
b
o
d
y
 
o
f 

th
e
 
a
n
n
e
x
in

g
 
m

u
n
ic

ip
a
li
ty

 
s
h
a
ll
 
p
u
b
li
s
h
 
n
o
ti
c
e
 
o
f 

th
e
 
re

fe
re

n
d
u
m

 

o
n
 
a
n
n
e
x
a
ti
o
n
 
a
t 

le
a
s
t 

o
n
c
e
 
e
a
c
h
 
w

e
e
k
 
fo

r 
2
 
c
o
n
s
e
c
u
ti
v
e
 
w

e
e
k
s
 
im

m
e
d
ia

te
ly

 
p
re

c
e
d
in

g
 
th

e
 
d
a
te

 
o
f 

th
e
 
re

fe
re

n
d
u
m

 
in

 
a
 
n
e
w

s
p
a
p
e
r 

o
f 

g
e
n
e
ra

l 
c
ir

c
u
la

ti
o
n
 i

n
 t

h
e
 
a
re

a
 
in

 
w

h
ic

h
 t

h
e
 
re

fe
re

n
d
u
m

 
is

 
to

 
b
e
 
h
e
ld

. 
T

h
e
 
n
o
ti
c
e
 
s
h
a
ll
 
g
iv

e
 
th

e
 
o
rd

in
a
n
c
e
 
n
u
m

b
e
r,

 
th

e
 
ti
m

e
 
a
n
d
 
p
la

c
e
s
 
fo

r 

th
e
 
re

fe
re

n
d
u
m

, 
a
n
d
 
a
 
b
ri

e
f,
 
g
e
n
e
ra

l 
d
e
s
c
ri

p
ti
o
n
 
o
f 

th
e
 
a
re

a
 
p
ro

p
o
s
e
d
 
to

 
b
e
 
a
n
n
e
x
e
d
. 

T
h
e
 
d
e
s
c
ri

p
ti
o
n
 
s
h
a
ll
 
in

c
lu

d
e
 
a
 
m

a
p
 
c
le

a
rl

y
 
s
h
o
w

in
g
 

th
e
 
a
re

a
 
a
n
d
 
a
 
s
ta

te
m

e
n
t 

th
a
t 

th
e
 
c
o
m

p
le

te
 
le

g
a
l 

d
e
s
c
ri

p
ti
o
n
 
b
y
 
m

e
te

s
 
a
n
d
 
b
o
u
n
d
s
 
a
n
d
 
th

e
 
o
rd

in
a
n
c
e
 
c
a
n
 
b
e
 
o
b
ta

in
e
d
 
fr

o
m

 
th

e
 
o
ff

ic
e
 
o
f 

th
e
 c

it
y
 c

le
rk

.

(3
) 

 
A

n
y
 
p
a
rc

e
l 

o
f 

la
n
d
 
w

h
ic

h
 
is

 
o
w

n
e
d
 
b
y
 
o
n
e
 
in

d
iv

id
u
a
l,
 
c
o
rp

o
ra

ti
o
n
, 

o
r 

le
g
a
l 

e
n
ti
ty

, 
o
r 

o
w

n
e
d
 
c
o
ll
e
c
ti
v
e
ly

 
b
y
 
o
n
e
 
o
r 

m
o
re

 
in

d
iv

id
u
a
ls

, 

c
o
rp

o
ra

ti
o
n
s
, 

o
r 

le
g
a
l 

e
n
ti
ti
e
s
, 

p
ro

p
o
s
e
d
 

to
 

b
e
 

a
n
n
e
x
e
d
 

u
n
d
e
r 

th
e
 

p
ro

v
is

io
n
s
 

o
f 

th
is

 
a
c
t 

s
h
a
ll
 

n
o
t 

b
e
 

s
e
v
e
re

d
, 

s
e
p
a
ra

te
d
, 

d
iv

id
e
d
, 

o
r 

p
a
rt

it
io

n
e
d
 
b
y
 
th

e
 
p
ro

v
is

io
n
s
 
o
f 

s
a
id

 
o
rd

in
a
n
c
e
, 

b
u
t 

s
h
a
ll
, 

if
 
in

te
n
d
e
d
 
to

 
b
e
 
a
n
n
e
x
e
d
, 

o
r 

if
 
a
n
n
e
x
e
d
, 

u
n
d
e
r 

th
e
 
p
ro

v
is

io
n
s
 
o
f 

th
is

 
a
c
t,
 
b
e
 

a
n
n
e
x
e
d
 i

n
 i

ts
 e

n
ti
re

ty
 a

n
d
 a

s
 a

 w
h
o
le

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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－
　

미
국

　
：

　
구

역
조

정
차

　
－

１
7

1
.0

4
1

3
  

A
n

n
ex

a
ti

o
n

 p
ro

ce
d

u
re

s　
（

５
）

(5
) 

 
If

 
m

o
re

 
th

a
n
 
7
0
 
p
e
rc

e
n
t 

o
f 

th
e
 
la

n
d
 
in

 
a
n
 
a
re

a
 
p
ro

p
o
s
e
d
 
to

 
b
e
 
a
n
n
e
x
e
d
 
is

 
o
w

n
e
d
 
b
y
 
in

d
iv

id
u
a
ls

, 
c
o
rp

o
ra

ti
o
n
s
, 

o
r 

le
g
a
l 

e
n
ti
ti
e
s
 
w

h
ic

h
 

a
re

 
n
o
t 

re
g
is

te
re

d
 
e
le

c
to

rs
 
o
f 

s
u
c
h
 
a
re

a
, 

s
u
c
h
 
a
re

a
 
s
h
a
ll
 
n
o
t 

b
e
 
a
n
n
e
x
e
d
 
u
n
le

s
s
 
th

e
 
o
w

n
e
rs

 
o
f 

m
o
re

 
th

a
n
 
5
0
 
p
e
rc

e
n
t 

o
f 

th
e
 
la

n
d
 
in

 
s
u
c
h
 

a
re

a
 
c
o
n
s
e
n
t 

to
 
s
u
c
h
 
a
n
n
e
x
a
ti
o
n
. 

S
u
c
h
 
c
o
n
s
e
n
t 

s
h
a
ll
 
b
e
 
o
b
ta

in
e
d
 
b
y
 
th

e
 
p
a
rt

ie
s
 
p
ro

p
o
s
in

g
 
th

e
 
a
n
n
e
x
a
ti
o
n
 
p
ri

o
r 

to
 
th

e
 
re

fe
re

n
d
u
m

 
to

 
b
e
 

h
e
ld

 o
n
 t

h
e
 a

n
n
e
x
a
ti
o
n
. 

1
7
1
.0

4
4
 
 
V

o
lu

n
ta

ry
 
a
n
n
e
x
a
ti
o
n
 
(자

발
적

　
합

병
절

차
）

：
(2

) 
 
U

p
o
n
 
d
e
te

rm
in

a
ti
o
n
 
b
y
 
th

e
 
g
o
v
e
rn

in
g
 
b
o
d
y
 
o
f 

th
e
 
m

u
n
ic

ip
a
li
ty

 
th

a
t 

th
e
 
p
e
ti
ti
o
n
 

b
e
a
rs

 
th

e
 
s
ig

n
a
tu

re
s
 
o
f 

a
ll
 
o
w

n
e
rs

 
o
f 

p
ro

p
e
rt

y
 
in

 
th

e
 
a
re

a
 
p
ro

p
o
s
e
d
 
to

 
b
e
 
a
n
n
e
x
e
d
, 

th
e
 
g
o
v
e
rn

in
g
 
b
o
d
y
 
m

a
y
, 

a
t 

a
n
y
 
re

g
u
la

r 
m

e
e
ti
n
g
, 

a
d
o
p
t 

a
 
n
o
n
e
m

e
rg

e
n
c
y
 
o
rd

in
a
n
c
e
 
to

 
a
n
n
e
x
 
s
a
id

 
p
ro

p
e
rt

y
 
a
n
d
 
re

d
e
fi

n
e
 
th

e
 
b
o
u
n
d
a
ry

 
li
n
e
s
 
o
f 

th
e
 
m

u
n
ic

ip
a
li
ty

 
to

 
in

c
lu

d
e
 
s
a
id

 
p
ro

p
e
rt

y
. 

S
a
id

 

o
rd

in
a
n
c
e
 
s
h
a
ll
 
b
e
 
p
a
s
s
e
d
 
a
ft

e
r 

n
o
ti
c
e
 
o
f 

th
e
 
a
n
n
e
x
a
ti
o
n
 
h
a
s
 
b
e
e
n
 
p
u
b
li
s
h
e
d
 
a
t 

le
a
s
t 

o
n
c
e
 
e
a
c
h
 
w

e
e
k
 
fo

r 
2
 
c
o
n
s
e
c
u
ti
v
e
 
w

e
e
k
s
 
in

 
s
o
m

e
 

n
e
w

s
p
a
p
e
r 

in
 s

u
c
h
 c

it
y
 o

r 
to

w
n
 o

r,
 i

f 
n
o
 n

e
w

s
p
a
p
e
r 

is
 p

u
b
li
s
h
e
d
 i

n
 s

a
id

 c
it
y
 o

r 
to

w
n
, 

th
e
n
 i

n
 a

 n
e
w

s
p
a
p
e
r 

p
u
b
li
s
h
e
d
 i

n
 t

h
e
 s

a
m

e
 c

o
u
n
ty

－
　

미
국

　
：

　
합

병
에

 
한

 이
의

제
기

1
7
1
.0

8
1
 
 
A

p
p
e
a
l 

o
n
 
a
n
n
e
x
a
ti
o
n
 
o
r 

c
o
n
tr

a
c
ti
o
n
 
：

　
(1

) 
 
A

n
y
 
p
a
rt

y
 
a
ff

e
c
te

d
 
w

h
o
 
b
e
li
e
v
e
s
 
th

a
t 

h
e
 
o
r 

s
h
e
 
w

il
l 

s
u
ff

e
r 

m
a
te

ri
a
l 

in
ju

ry
 
b
y
 

re
a
s
o
n
 

o
f 

th
e
 

fa
il
u
re

 
o
f 

th
e
 

m
u
n
ic

ip
a
l 

g
o
v
e
rn

in
g
 

b
o
d
y
 

to
 

c
o
m

p
ly

 
w

it
h
 

th
e
 

p
ro

c
e
d
u
re

s
 

s
e
t 

fo
rt

h
 

in
 

th
is

 
c
h
a
p
te

r 
fo

r 
a
n
n
e
x
a
ti
o
n
 

o
r 

c
o
n
tr

a
c
ti
o
n
 
o
r 

to
 
m

e
e
t 

th
e
 
re

q
u
ir

e
m

e
n
ts

 
e
s
ta

b
li
s
h
e
d
 
fo

r 
a
n
n
e
x
a
ti
o
n
 
o
r 

c
o
n
tr

a
c
ti
o
n
 
a
s
 
th

e
y
 
a
p
p
ly

 
to

 
h
is

 
o
r 

h
e
r 

p
ro

p
e
rt

y
 
m

a
y
 
fi
le

 
a
 
p
e
ti
ti
o
n
 

in
 
th

e
 
c
ir

c
u
it
 
c
o
u
rt

 
fo

r 
th

e
 
c
o
u
n
ty

 
in

 
w

h
ic

h
 
th

e
 
m

u
n
ic

ip
a
li
ty

 
o
r 

m
u
n
ic

ip
a
li
ti
e
s
 
a
re

 
lo

c
a
te

d
 
s
e
e
k
in

g
 
re

v
ie

w
 
b
y
 
c
e
rt

io
ra

ri
. 

T
h
e
 
a
c
ti
o
n
 
m

a
y
 
b
e
 

in
it
ia

te
d
 
a
t 

th
e
 
p
a
rt

y
's

 
o
p
ti
o
n
 
w

it
h
in

 
3
0
 
d
a
y
s
 
fo

ll
o
w

in
g
 
th

e
 
p
a
s
s
a
g
e
 
o
f 

th
e
 
a
n
n
e
x
a
ti
o
n
 
o
r 

c
o
n
tr

a
c
ti
o
n
 
o
rd

in
a
n
c
e
 
o
r 

w
it
h
in

 
3
0
 
d
a
y
s
 
fo

ll
o
w

in
g
 

th
e
 c

o
m

p
le

ti
o
n
 o

f 
th

e
 d

is
p
u
te

 r
e
s
o
lu

ti
o
n
 p

ro
c
e
s
s
 i

n
 s

u
b
s
e
c
ti
o
n
 

(2
) 

 
If

 
th

e
 
a
ff

e
c
te

d
 
p
a
rt

y
 
is

 
a
 
g
o
v
e
rn

m
e
n
ta

l 
e
n
ti
ty

, 
n
o
 
la

te
r 

th
a
n
 
3
0
 
d
a
y
s
 
fo

ll
o
w

in
g
 
th

e
 
p
a
s
s
a
g
e
 
o
f 

a
n
 
a
n
n
e
x
a
ti
o
n
 
o
r 

c
o
n
tr

a
c
ti

o
n
 
o
rd

in
a
n
c
e
, 

th
e
 
g
o
v
e
rn

m
e
n
ta

l 
e
n
ti
ty

 
m

u
s
t 

in
it
ia

te
 
a
n
d
 
p
ro

c
e
e
d
 
th

ro
u
g
h
 
th

e
 
c
o
n
fl
ic

t 
re

s
o
lu

ti
o
n
 
p
ro

c
e
d
u
re

s
 
e
s
ta

b
li
s
h
e
d
 

in
 
c
h
a
p
te

r 
1
6
4
. 

If
 
th

e
re

 
is

 
a
 

fa
il
u
re

 
to

 
re

s
o
lv

e
 

th
e
 

c
o
n
fl
ic

t,
 

n
o
 

la
te

r 
th

a
n
 

3
0
 

d
a
y
s
 

fo
ll
o
w

in
g
 

th
e
 

c
o
n
c
lu

s
io

n
 

o
f 

th
e
 

p
ro

c
e
d
u
re

s
 

e
s
ta

b
li
s
h
e
d
 

in
 

c
h
a
p
te

r 
1
6
4
, 

th
e
 

g
o
v
e
rn

m
e
n
ta

l 
e
n
ti
ty

 
th

a
t 

in
it
ia

te
d
 
th

e
 
c
o
n
fl
ic

t 
re

s
o
lu

ti
o
n
 
p
ro

c
e
d
u
re

s
 
m

a
y
 
fi
le

 
a
 
p
e
ti
ti
o
n
 
in

 
th

e
 
c
ir

c
u
it
 
c
o
u
rt

 
fo

r 
th

e
 
c
o
u
n
ty

 
in

 
w

h
ic

h
 
th

e
 

m
u
n
ic

ip
a
li
ty

 o
r 

m
u
n
ic

ip
a
li
ti
e
s
 a

re
 l

o
c
a
te

d
 s

e
e
k
in

g
 r

e
v
ie

w
 b

y
 c

e
rt

io
ra

ri
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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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
o
u
t 

p
ro

j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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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
e
 
m

o
d
if
ic

a
ti
o
n
 
d
e
s
 
li
m

it
e
s
 
te

rr
it
o
ri

a
le

s
 
d
e
s
 
c
o
m

m
u
n
e
s
 
e
s
t 

s
o
u
m

is
 
à 

l'
a
v
is

 
d
u
 
c
o
n
s
e
il
 
g
é
n
é
ra

l 
:　

1
° 

L
o
rs

q
u
e
 
le

 
p
ro

je
t 

te
n
d
 
à 

m
o
d
if
ie

r 
le

s
 

li
m

it
e
s
 

c
a
n
to

n
a
le

s
 

;2
° 

A
 

d
é
fa

u
t 

d
'a

c
c
o
rd

 
d
e
s
 

c
o
n
s
e
il
s
 

m
u
n
ic

ip
a
u
x
 

e
t 

d
e
s
 

c
o
m

m
is

s
io

n
s
 

s
y
n
d
ic

a
le

s
 

in
té

re
s
s
é
s
 

s
u
r 

le
s
 

c
h
a
n
g
e
m

e
n
ts

 p
ro

p
o
s
é
s
.

A
rt

. 
L
.３

1
1
2
-
１

 :
　

L
e
s
 l

im
it
e
s
 
te

rr
it
o
ri

a
le

s
 d

e
s
 d

é
p
a
rt

e
m

e
n
ts

 
s
o
n
t 

m
o
d
if
ié

e
s
 p

a
r 

la
 l

o
i 

a
p
rè

s
 c

o
n
s
u
lt
a
ti
o
n
 d

e
s
 c

o
n
s
e
il
s
 
g
é
n
é
ra

u
x
 i

n
té

re
s
s
é
s
, 

le
 

C
o
n
s
e
il
 d

'E
ta

t 
e
n
te

n
d
u
. 

T
o
u
te

fo
is

, 
lo

rs
q
u
e
 l

e
s
 c

o
n
s
e
il
s
 g

é
n
é
ra

u
x
 s

o
n
t 

d
'a

c
c
o
rd

 s
u
r 

le
s
 m

o
d
if
ic

a
ti
o
n
s
 e

n
v
is

a
g
é
e
s
, 

c
e
ll
e
s
-
c
i 

s
o
n
t 

d
é
c
id

é
e
s
 p

a
r 

d
é
c
re

t 
e
n
 C

o
n
s
e
il
 d

'E
ta

t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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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
역

경
계

조
정

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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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

치
　

　
운

A
rt

. 
L
.2

1
1
2
-
３

　
：

　
S
i 

le
 
p
ro

je
t 

c
o
n
c
e
rn

e
 
le

 
d
é
ta

c
h
e
m

e
n
t 

d
'u

n
e
 
s
e
c
ti
o
n
 
d
e
 
c
o
m

m
u
n
e
 
o
u
 
d
'u

n
e
 
p
o
rt

io
n
 
d
u
 
te

rr
it
o
ir

e
 
d
'u

n
e
 
c
o
m

m
u
n
e
, 

s
o
it
 
p
o
u
r 

la
 r

a
tt

a
c
h
e
r 

à 
u
n
e
 a

u
tr

e
 c

o
m

m
u
n
e
, 

s
o
it
 p

o
u
r 

l'
é
ri

g
e
r 

e
n
 c

o
m

m
u
n
e
 s

é
p
a
ré

e
, 

u
n
 a

rr
ê
té

 d
u
 r

e
p
ré

s
e
n
ta

n
t 

d
e
 l

'E
ta

t 
d
a
n
s
 l

e
 d

é
p
a
rt

e
m

e
n
t 

in
s
ti
tu

e
, 

p
o
u
r 

c
e
tt

e
 

s
e
c
ti
o
n
 

o
u
 

c
e
tt

e
 

p
o
rt

io
n
 

d
e
 

te
rr

it
o
ir

e
, 

u
n
e
 

c
o
m

m
is

s
io

n
 

q
u
i 

d
o
n
n
e
 

s
o
n
 

a
v
is

 
s
u
r 

le
 

p
ro

je
t.
　

L
e
 

n
o
m

b
re

 
d
e
s
 

m
e
m

b
re

s
 

d
e
 

la
 

c
o
m

m
is

s
io

n
 
e
s
t 

fi
x
é
 
p
a
r 

c
e
t 

a
rr

ê
té

.　
L
e
s
 
m

e
m

b
re

s
 
d
e
 
la

 
c
o
m

m
is

s
io

n
, 

c
h
o
is

is
 
p
a
rm

i 
le

s
 
p
e
rs

o
n
n
e
s
 
é
li
g
ib

le
s
 
a
u
 
c
o
n
s
e
il
 
m

u
n
ic

ip
a
l 

d
e
 
la

 

c
o
m

m
u
n
e
, 

s
o
n
t 

é
lu

s
 
s
e
lo

n
 
le

s
 
m

ê
m

e
s
 
rè

g
le

s
 
q
u
e
 
le

s
 
c
o
n
s
e
il
le

rs
 
m

u
n
ic

ip
a
u
x
 
d
e
s
 
c
o
m

m
u
n
e
s
 
d
e
 
m

o
in

s
 
d
e
 
2
 
5
0
0
 
h
a
b
it
a
n
ts

.　
S
o
n
t 

é
le

c
te

u
rs

, 

lo
rs

q
u
'i
ls

 
s
o
n
t 

in
s
c
ri

ts
 
s
u
r 

le
s
 
li
s
te

s
 
é
le

c
to

ra
le

s
 
d
e
 
la

 
c
o
m

m
u
n
e
, 

le
s
 
h
a
b
it
a
n
ts

 
a
y
a
n
t 

u
n
 
d
o
m

ic
il
e
 
ré

e
l 

e
t 

fi
x
e
 
s
u
r 

le
 
te

rr
it
o
ir

e
 
d
e
 
la

 
s
e
c
ti
o
n
 

o
u
 
d
e
 
la

 
p
o
rt

io
n
 
d
e
 
te

rr
it
o
ir

e
 
e
t 

le
s
 
p
ro

p
ri

é
ta

ir
e
s
 
d
e
 
b
ie

n
s
 
fo

n
c
ie

rs
 
s
is

 
s
u
r 

c
e
tt

e
 
s
e
c
ti
o
n
 
o
u
 
p
o
rt

io
n
 
d
e
 
te

rr
it
o
ir

e
.　

L
a
 
c
o
m

m
is

s
io

n
 
é
li
t 

e
n
 

s
o
n
 s

e
in

 s
o
n
 p

ré
s
id

e
n
t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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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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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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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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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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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l
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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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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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
s
 

c
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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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
u
n
e
s
 

d
'u

n
 

m
ê
m

e
 

d
é
p
a
rt

e
m

e
n
t.
　

L
e
s
 

c
o
n
te

s
ta

ti
o
n
s
 

in
té

re
s
s
a
n
t 

d
e
s
 

c
o
m

m
u
n
e
s
 

d
e
 

d
e
u
x
 

o
u
 

p
lu

s
ie

u
rs

 
d
é
p
a
rt

e
m

e
n
ts

 
s
o
n
t 

tr
a
n
c
h
é
e
s
 p

a
r 

d
é
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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